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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건소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(친구야포차)

업    종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1993********

업 소 명 친구야포차 소 재 지 성북구 장월로26길9(장위동)

영 업 자 감 영 훈 주민등록번호 **************

위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하고 영업하지 아니함.

처분내용 영업소 폐쇄

위반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

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

1. 보건위생과 - 11620(2015. 7. 14.)호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

따른 청문(영업소 폐쇄) 통지 된 내용입니다.

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되었으

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에 앞서 식품위생법 

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, 청문

에 불출석(의견 미제출)하였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

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○ 처분업소 내역

붙임 1. 행정처분명령서 1부.

     2. 청문조서 및 주재자 의견서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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